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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

부과 ․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 계획



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

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계획

『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』, 『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』 및 『질서

위반행위규제법』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

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.

 폐지대상

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과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

(제정1991.07.10. 조례 제155호)

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과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

   시행규칙(제정 1991.05.01. 제25호)

 근거법률

❍ 「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1조, 제122조, 제124조

❍ 「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제50조 

❍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, 제17조

❍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, 제8조

 폐지이유

❍  2007.7.23. 제정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, 2007.12.21.

제정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

있어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함.



 주요내용

❍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」폐지  

 (제정 1991,07.10 조례 제155호)

❍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

     시행규칙」폐지 (제정 1991,05.01 조례 제25호)

 주요 추진일정

❍ 입법예고 : 2016. 3월 ~ 4월(20일이상)

❍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: 2016. 4월중

❍ 구의회 상정 : 2016. 5월중

❍ 공포, 시행 : 2016. 6월중


